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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증거기반 정책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지난 10년간 정

책의 입안과정에서 통계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글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둘러싼 부처간 상호작용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강화

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해당부

처 이외에도 각 부처에 산재된 공공데이터를 제시하고 활용토록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이한 공공데이터간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부처간 공유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통계청 뿐 아니라 행정안

전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책입안’시 구비된 통계가 실제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부처에 피드백하고, ‘정책평가’에 사용

되는 ‘성과지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현재 제도운용을 전담하는 통계심사과 뿐 아니라 통계조정/통계대행/품질진단 업

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제공하는 중장기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외연을 확장하여 규제영향분석·환경영

향평가 등 사후관리가 법제화된 각종 영향평가의 예측치가 정책집행 후 어느 정도 현

실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예측기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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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Data-Based Policy Evalu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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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based policy evaluation" has been in place for nearly ten years in 

South Korea. This paper employs a game-theory approach to analyze the 

current shortcomings of this policy instrument. It argues that instead of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the current system, the process should 

provide tangible benefits to the applying agencies so that the process is not 

considered as more bureaucratic red tape, but an essential part of the 

"evidence-based policymaking" so often acclaim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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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도입된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정책과정에 통계를 활용토록 하는 장치로서 2012년 

법적근거가 격상(통계법 시행령 → 통계법)된 데 이어 2014년 적용범위가 확대(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되는 등 제도적으로 안착하였다1).  과거 10년간 동 제도를 통해 평가된 

법령수는 총 11,421개(실질평가 3,249개, 28.4%)이며 이 중 통계개발·개선권고를 받은 

420개 통계지표의 80.5%인 338개 지표가 개발·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통해 새로 구축된 통계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실태조사’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실

태조사’, 국민안전처의 ‘소방산업통계조사’ 등 상당수가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인증되어 국가

통계의 확충에 기여하였다. 행정연구원의 보고서(윤광석 2016)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부처

공무원의 60%가 정책수립시 데이터 작성 의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34%가

데이터 활용강화를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40%는 동 제도가 법

령 제·개정 이외의 정책수립시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취지에 대다수의 정책실무자들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대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동 제도를 정책수립·평가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설문대상 공무

원의 28%만이 동 제도가 정책의 데이터 활용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아니다’

29.8%)하였으며, 동 제도가 데이터활용정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27.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아니다’ 27.1%)하였다. 심지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

난 현재까지도 응답자의 45%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잘 알고

있다’ 28%)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의 안착과 의미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부처의 소극적인 태

도는 ①법령 제·개정에 한정된 평가대상의 제한, ②통계활용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미비,

③권고형식의 구속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대상의 범위와 관련

해서는 2018년 3월말 기준 현행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5,124건 중 평가대상 제외 법

령이 1,848건(36%)이며,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정책만으로 국한되어 법령 제·개정 없이 추

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통계청 2018A). 따라서, 대규모 예산사업

등을 결정함에 있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고, 대다수 부처는

정책입안시 ‘데이터활용 의무규정’ 없이 소속·산하기관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윤광석 2016). 또한, 현 제도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통계의 필요여부만을 평가하고, 구비된 통계가 정책과정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

는지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체계가 미비하다. 국무조정실은 2015년부터 ‘정부 3.0’ 핵심

추진과제로서 정부업무평가를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제개혁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의 정량지표 대부분이 ‘자체과제 이행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

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및 제

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계법 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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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진 실적’, ‘현장건의 수용률’, ‘절차준수 실적’ 등 집계가 용이한 산출물(output)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입안시 예측한 정책의 효과가 실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 성과

평가(performance) 및 환류체계(feedback)가 부족한 실정이다(감사원 2005; 이윤식·우윤

석·이원희 2007; 박지현·최준규 2016). 한편, 규정상 평가요청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토

록 노력하여야 한다”(통계법 시행령 17조 2항)고 되어 있어 통계청 권고내용의 이행을 강

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동 제도를 ‘통계컨설팅’으로 개념화하여 부처의 통계지표 개발․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재부(법령

개정)·국조실(정부평가 연계)·일선 부처(순응도 제고)의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제도를 강화하면 순응도가 제고될 것(제도강화→순응)’이라는

접근은 ‘제도강화’와 ‘부처순응도 제고’의 선후관계를 가정함으로써 실제 우선순위를 둘러싸

고 벌어지는 부처간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글은 첫째, 단

순한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기재부·국조실이 ‘정책공조’를 추구할 경우에는 ‘제도 강화 → 부

처 순응도 제고’의 하향식(top-down) 접근이 아닌 ‘부처 순응도 제고 → 제도 강화’의 상향

식(bottom-up) 접근이 필요하며, 기재부·국조실이 ‘무임승차’를 추구할 경우에는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편논의가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제도강화비용을 감소시켜야 함을 제시하였

다. 둘째, 상향식 접근과 반복적 개편논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컨설

팅의 핵심개념인 ‘실질수요 파악(identifying real needs)’, ‘동반자관계 구축(building

long-term partnership)’,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putting recommendations into

practice)’를 담아내야 하며, 통계청이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부처의 소극적

이행’, ‘통계활용 사후관리 미비’, ‘적용대상 제한’의 쟁점이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

II.  선행 연구

우리의 ‘통계기반정책평가’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증거기반정책

(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Nutley, Davies, Walter

(2009, p.2)의 연구에 따르면, 증거기반정책이란 첫째, 분야에 따라 무엇을 증거로 삼느냐에

대한 합의, 둘째, 신뢰도 높은 증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 셋째, 축적된 증거를 필요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 넷째,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

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증거란 통계 등 정량적 데이터 뿐 아니라, 메타연구, 전문가 의

견 등을 포함하기도 하나 미국의 경우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는 증거란 곧 통계(statistics)을 의미한다고 협의적으로

2) “We partner with clients to put recommendations into practice and work directly with

them over the long-term, to help develop workforce skills, drive operational improvement,

and apply new working methods”. (McKinsey & Company, www.mckinsey.com)

“We make all of our resources available to our clients and commit ourselves wholeheartedly to

their success. We seek to identify our clients’ real needs, not just deliver good work. In

trade-offs between BCG’s and a client’s interest, the client comes first” (Boston Consulting Group,

www.bc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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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다(CEP 2017, p. 8). 따라서, 기획-집행-평가 등 정책의 제반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통계의 활용을 강조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오늘날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증거기

반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

기반정책의 성공요인들은 현재 우리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

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책분야에 따라 증거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정

책의 경우 무작위실험 데이터가 메타분석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우선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

되는 보건분야 정책목표가 여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합의가 수월하기

때문이다(Kunz and Oxman 1998). 반대로 교육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실험 증거보다는 양적, 질적 증거나 메타연구 등 서술적 증거가 주를 이루며 이는 다분히

이러한 정책분야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상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데 기인한다(Davies et

al. 2000). 따라서, 개별 정책분야에 맞는 ‘증거’가 무엇이며 각각의 증거가 갖는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강조할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

게 된다.

둘째, 기존 연구결과에 기반한 증거구축은 실제 정책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Laycock 2000).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책담당자들의 필요보다는 개별 연구자들의

관심분야에 치중되며, 연구결과들을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연구의 초점, 신뢰도 등에서 호환

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대다수 양적 연구의 결과물이 정책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

운 기법에 의존함에 따라 소통의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다(Nutley, Davies, Tilley 2000).

이와 관련 교육정책분야의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간의 파트너쉽을 연구한 Sebba(2000)

에 따르면, 연구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자풀을 관리하며, 필요한 펀딩

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기준과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R&D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에 필요한 증거들을 생산하는 R&D 전략만으로는 정책담당자들의 수요에 맞는

증거를 제공하기 어렵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관련 통계나 연구결과들을 집적하고 공개함

으로써 호환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수립위

원회(CEP)’는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데이터 Clearing House를 상무

부 통계국(Census Bureau)이 운영토록 하여 부처별로 산재하는 통계 및 데이터를 공유토

록 하는 한편, 집행된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집적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이터

허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CEP 2017). 영국 정부 역시 정책성공 및 실패의 경험에서 정책

의 질을 제고시키는 정보를 도출한다는 목표하에 정책관련 데이터를 온라인

(www.nationalarchives.gov.uk)으로 집적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Davies

2008).

마지막으로, 정책담당자들이 실제로 증거를 활용하여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형태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실증기반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활용되는 경우가

드문 까닭은 정책담당자들이 증거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방법이 증거로써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Weiss

1998). 현실세계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정책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하

고 현 상황(status quo)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 부처의 정

책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증거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향의 노력이 병행될 때 가

능할 것이다. 즉, 개별 부처의 자체 통계자료 뿐 아니라 유관부처의 자료가 자유롭게 활용

되고, 실증기반의 연구가 정책목표에 맞게 디자인되어 수행되며, 연구결과가 정책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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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되어야 한다(Nutley, Davies, Walter 2002).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①법령 제·개정에 한정된 평가대상의 제한, ②통계활용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미비, ③권고형식의 구속력 부족이라는 현행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미비점은 평가대상 확대나 제도의 구속력 강화만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통계청이 일선 부처의 정책수요에 맞는 통계생산 및 유통에 기여해야 하며, 과거

정책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어 정책담당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을 위한

기재부의 협력이, 통계활용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협력

이, 구속력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

처간 협력이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필요조건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러한

협력이 단순한 명분만으로 얻어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역시 증거와 정책의 관계만큼이나 다양한 부처간의 상호작용 틀 속에서 파

악되어야 할 것이다.

III. 접근 방식

위와 같이 ‘법령 개정’, ‘정부업무평가 연계’, ‘순응도 제고’ 등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 기재부·국조실·일선 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부처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거

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효과가 적고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정책공조’ 및 ‘무임승차’ 게임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한다.

1. ‘정책공조’ 게임

‘정책공조’ 게임은 통계법 개정과 정부업무평가를 주관하는 기재부·국조실이 일선 부처의

제도강화를 지지하나, 독자적으로 해당 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양 기관의 공조를 우선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즉, 행위자인 기재부·국조실·일선 부처가 ‘제도강화’와 ‘현상유지’ 중 하나

를 선택하는 게임에서 (기재부, 국조실)의 기대보상은 두 기관이 공조 - (제도강화, 제도강

화) 또는 (현상유지, 현상유지) - 하고 부처가 ‘제도강화’를 선택할 때 (3,3), 같은 조건에서

부처가 ‘현상유지’를 선택할 때 (2,2), 두 기관이 다른 선택 - (제도강화, 현상유지) 또는

(현상유지, 제도강화) -을 하고 부처가 ‘제도강화’를 선택할 때 (1,1), 같은 조건에서 부처가

‘현상유지’를 선택할 때 (0,0)의 순서로 구성된다. 한편, 일선 부처의 경우 (기재부, 국조실)

모두 (현상유지, 현상유지)를 선택할 경우 ‘현상유지’를 선호하나, 기재부·국조실 중 어느 하

나라도 ‘제도강화’를 선택할 경우 ‘제도강화’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모든 행위자가

기본적으로 ‘제도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나, 기재부·국조실의 경우 독자

적인 ‘제도강화’보다 ‘정책공조’를, 일선 부처의 경우 법령개정이나 정부업무평가와의 연계가

없다면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그림 1-A>는 ‘정책공조’ 게임을 ‘제도강화 → 순응’ 구조로 접근했을 경우 게임의 해를

나타낸다. 즉, 기재부·국조실이 동시에 행동을 선택하면 이를 확인한 부처가 행동을 선택하

는 구조이다. 기재부·국조실이 동시에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책공조’ 게임에서 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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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기대보상을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

을 활용하여 일선 부처가 선택하지 않을 대안을 제거하면 <그림 1-A>의 우측상단의 동시

게임이 남게 되며, 혼합전략균형(mixed strategy equilibrium)은 ‘제도강화’ 확률 p=q=1/3,

‘현상유지’ 확률 (1-p)=(1-q)=2/3가 된다. 이 때 p와 q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

은 ‘제도강화’와 ‘현상유지’의 기대보수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상유지, 현

상유지)의 기대보수를 (2, 2)에서 (3, 3)으로 증가시키면 ‘제도강화’ 확률이 p=q=1/2로 상승

하고, ‘현상유지’ 확률이 (1-p)=(1-q)=1/2로 감소한다. 즉, 기재부·국조실의 행동변화가 없

더라도 일선 부처가 자발적으로 ‘제도강화’를 선호할 경우 기재부·국조실의 ‘제도강화’가 이

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강화 → 순응’ 구조의 균형이 가지는 의미

는 동일한 ‘정책공조’ 게임을 ‘순응 → 제도강화’ 구조로 바꾸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1-B>와 같이 부처가 먼저 행동을 선택하고 이를 확인한 기재부·국조실이 행동을 선

택할 경우, A·B 서브게임의 균형확률이 공히 p=q=1/2이 되고 이에 따라 부처의 ‘제도강화’

기대보상인 1/4*(대+대+대+소)가 모든 경우에 ‘현상유지’의 기대보상인 1/4*(소+소+소+

대)보다 크게 되는 것이다. 즉, ‘정책공조’ 게임의 균형은 기재부·국조실의 행동에 앞서 일선

부처의 ‘제도강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부처의 선택을 확인한 후

기재부·국조실이 선택하는 ‘순응 → 제도강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 중심의

접근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정책공조’ 게임이 강조하는 부처 중심의 접근은 일선 부처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또 하나의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업무와

성과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처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인 현재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정책 성공을

위한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

III절에서는 이를 위해 통계청이 정책 관련 통계에 대한 부처의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된 행정통계를 상호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각종 통계지표가

정책의 실제 ‘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2. ‘무임승차’ 게임

‘정책공조’ 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재부·국조실이 ‘현상유지’보다 ‘제도강화’를 선호한다

는 점에서 다분히 이상적이다.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 독자적인 법령개정을 통해 ‘통계기

반정책평가’ 대상을 확대하거나 구속력을 강화할 경우 관련 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함은 물

론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부처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조실의 입장에서도

법령개정 없이 정부업무평가와의 연계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소관 법령이 많은 부처에

유리한 형평성 문제 등 부처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임승차’ 게임은

‘정책공조’ 게임과 달리 “기재부·국조실이 독자적으로 ‘제도강화’를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전

담비용 > 부처 ‘제도강화’에 대한 이들 기관의 효용 > 공동으로 ‘제도강화’를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분담비용” 순으로 기대보상을 서열화하였다.



124 Vol.61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그림 1 > ‘통계기반정책평가’와 ‘정책공조’ 게임

A. ‘제도(기재부·국조실) → 순응(부처)’ 구조

단순전략 내쉬균형: (기재부, 국조실)=(제

도강화, 제도강화), (현상유지, 현상유지)

혼합전략 내쉬균형: p = q = 1/3

① 다른 조건 유지하고 (제도강화, 제도강

화)의 기대보상을 4 로 증가: p=q= 1/4

로 하락

② 다른 조건 유지하고 (제도강화, 현상유

지)의 기대보상을 1.5 로 증가: p=q=

1/4 로 하락

③ 다른 조건 유지하고 (현상유지, 현상유

지)의 기대보상을 3으로 증가: p=q=

1/2 로 증가

B. ‘순응(부처) → 제도(기재부·국조실)’ 구조

① 서브게임 A,B 공히 p=q=1/2

② 부처의 기대보상: 제도강화시

1/4*(대+대+대+소) > 현상유

지시 1/4*(소+소+소+대)

<그림 2-A>는 ‘무임승차’ 게임을 ‘제도강화 → 순응’ 구조로 접근했을 경우 게임의 해를

나타낸다.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활용하여 일선 부처가 선택하지 않을 대안을

‘기대보상’ 가정: ① 기재부와 국조실은 제도강화나 유지에 있어 정책공조를 우선하고, 정

책공조 여부에 상관없이 부처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② 일반부처는 기재부, 국조실 중 어느 하나라도 제도를 강화하면 제도강화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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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면 <그림 2-A> 우측상단의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된다. ‘수인의

딜레마’ 게임에서 (기재부, 국조실)의 균형점은 (현상유지, 현상유지)로 귀착되며, (제도강화,

제도강화)가 (현상유지, 현상유지)보다 높은 기대보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인의 딜레마’ 게임에서 행위자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게임이 반복되면 행위자들은 ‘제도강화’와 ‘현상유

지’ 중 총미래보상의 현재가치가 큰 쪽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도강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복게임 상황에서 ‘제도강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제도강화’와 ‘현상유지’간 기대보수간 차이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국조실

이 분담하는 제도강화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분담 강화비용을 ‘1’에서

‘0.5’로 감소시킬 경우, 기재부·국조실이 ‘제도강화’를 선택할 조건인 δ의 범위가 당초

δ>1/2에서 δ>1/4로 확대된다. <그림 2-B>는 ‘무임승차’ 게임을 ‘순응 → 제도강화’ 구조

로 접근할 경우에는 게임의 반복여부, 부처의 선호변화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기재부·국조

실이 ‘제도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순응 → 제도강화’ 구조는

기재부·국조실의 ‘제도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무의미하다.

III절에서는 이들 기관의 ‘제도강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기반정책평가’와 관련

한 ‘법령개정’과 ‘정부업무평가’간 교집합을 도출함으로써 기재부·국조실이 반복적으로 선택

을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제도강화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림 2 > ‘통계기반정책평가’와 ‘무임승차(free-riding)’ 게임

A. ‘제도(기재부·국조실) → 순응(부처)’ 구조

단순전략 내쉬균형:(현상유지, 현상유지)

반복게임 균형: 할인인자 δ의 범위가 클

수록 제도강화 가능성 증대

① 제도강화/현상유지를 둘러싼 상호작용

이 반복될 때 제도강화 가능성 존재

② 국조실(기재부)는 δ>1/2의 조건이 만

족될 때 제도강화를 선택

③ 분담강화비용을 0.5로 축소: δ>1/4가

되어 δ의 범위가 확대

‘기대보상’ 가정: ① 기재부와 국조실은 부처의 제도강화(2)를 현상유지(0)보다 선호하나,

전담 강화비용(3)이 부처의 제도강화에 따른 만족도(2)나 분담 강화비용(1)보다 크다.

② 일반부처는 기재부, 국조실 중 어느 하나라도 제도를 강화하면 제도강화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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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응(부처) → 제도(기재부·국조실)’ 구조

① 반복여부에 상관없이 A,B의

균형은 (현상유지,현상유지)

② 부처 인센티브에 상관없이 기

재부·국조실은 (현상유지,현상

유지) 선호

IV.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방안

위와 같이 부처간 상호작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제도를 강화하면 순응도가 제고

될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부처의 순응도가 제고되어야 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부처

중심의 접근이 타당하며, ‘제도강화’ 문제가 가부(可否)의 일회성 선택이 아닌 지속적 선택

과정으로 반복되면서 관련 제도강화의 비용이 축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실제 수요에 맞는 통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여부처의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현재의

정책평가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여 기재부·국조실이 인식하는 제

도강화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1. ‘소극적 이행’ 문제

‘빅데이터’가 대변하는 정책환경의 변화는 분석·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이 증거기반하

에 관리되어 정책의 효율성·투명성이 제고되고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오철호 2017). 정부는 2012년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필두로

2015년까지 18개 중앙부처가 약 70개 빅데이터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

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구축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선 부처 역시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데 있어 기존의 방식(통계현황, 사례조사, 의견

수렴 등)을 벗어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진욱 2017).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08-2012년 5년간 건강보험진료데이터상 진료대상 질병의 월평균등락율과 SNS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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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근거로 건강주의 예측에 적합한 4종의 질병(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

기성 피부염)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현수 외 2015). 그

러나,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간 상이한 분류기준과 엄격한 공유기준은 공공빅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로우(flow) 정보’라기보다는 분절화되고 호환성이 떨어지

는 ‘스톡(stock) 정보’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황명화 외 2016). 예를 들어,

지역상권 진단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거래, 유동인구, 신용카드 소비,

택시·대중교통 이용 등 산재된 단일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로우(flow)’망의 구축이 핵심적이

나, 지역경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상

태지표인 ‘스톡(stock)정보’로서 ‘플로우(flow)’망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황명화 외 2016).

실제로 미취학아동의 취학여부는 교육부·행안부·복지부 등의 통계가 연계되어야 파악되나

2016년까지「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통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한, 인구통계의 파급영향은 교육·복지·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야 하

나 이 역시 통계청의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개별 부처가 자체 행정통계를 접목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복지’ 통합정보망인 ‘복지ro’ 구축 과정에

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분류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한 데 따른 갈등과 지연문제

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처의 실제 수요를 감안할 때 부처칸막이를 넘나드는 통계

수요의 파악 없이 통계의 ‘양’을 확충하는 비효율적이다.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부처의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행정자료간 호환성 제고라는 ‘질’의 문제에 기여할 때 제도에 대한

부처의 순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통계활용’ 사후관리 문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정책의 집행 뿐 아니라 ‘평가’에 있어 통계의 필요성·구비여부·

타당성을 컨설팅하는 제도이나 통계와 ‘정책평가’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가 해당 정책의 ‘평가’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정부업무평가’

에 ‘통계기반정책평가’ 이행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평가에 또 하나의 지표

(output)를 더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미 ‘평가공화국’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일선 부처의 공무원들이 실무보다는 각종 평가준비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

지표의 질이 아니라 양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

다. 우리나라의 성과지표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은 성과관리 주관부

처에서 성과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기준이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기준이 유일하여 정책 및

사업평가에 활용되는 다수의 데이터가 성과지표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

지고 있다(박희정 2017). 즉, 통계가 정책이나 사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

기보다는 “사업집행 후 사후적으로 평가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보다는

확보가능한 데이터를 평가에 적당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오철호 2017).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성과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기여할 때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업무평가와의 연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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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2016년 부처 ‘통계기반정책평가’ 활용 현황

(단위: 개, %)

* 관련조문 삭제 1건, 실적없음 1건, 관리주체변경(중앙→지자체) 3건)

* 활용내용은 다중문항 선택으로 파악

출처 : 통계청(2018A).『2018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그러나, <표 1>과 같이 2016년 1-9월간 실시된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활용권고된 지표

중 시행법령 관련 269개 지표가 성과지표로 활용된 경우는 총 21건(8%)에 불과하다(통계

청 2016A). 특히,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우수활용사례’ 21건의 활용방식은 ‘기초자료’

10건, ‘계획수립’ 10건, ‘법령개정’ 4건인 반면 성과연계 활용은 중기청의 ‘창업 및 재창업

지원현황’ 자료 1건이 유일하다. 즉,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활용권고된 대다수의 지표가

또 다른 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시행된 교육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경우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통계개발이 권

고된 ‘안전사고 현황’, ‘안전교육 실태’ 등은 추후 ‘2016-18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

율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학교안전사고예방3개년기본계획」수립에 활용되었으나, 실제 구

축된 통계가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라는 성과지표로서 활용되는 지의 여부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통계법 12조 2항)는 법령 취지에 맞도록 ‘정책입안’시 구비된 통계가 실제 ‘정

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부처에 피드백하는 ‘성과지표 품질관리’에 기여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통계기반정책평가’ 기간이 정책의 생애주기와 일치하도록 중

장기적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적용대상 제한’ 문제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법령개정-’정부업무평가’간 교집합을 제시

함으로써 제도강화비용을 낮추고 관련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법령상 적용대상의 제한 등의 이유로 정책의 통계적 기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2016년 5개 지방자치단체 자

치법규 378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과 같이 현재 통계법상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거에 기반한 정책의 집행·평가가 필수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평가

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통계청 2016B). 즉, 특정분야의 정책분석, 통계작성 및 활용실

태 등을 파악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통계개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 대상 확대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2>와 같이 ‘정부업무

평가’ 주관부처이자 ‘통계기반정책평가’ 면제기관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평가지표(정량 47

점, 정성 53점) 중 ‘규제영향분석 내용의 충실성’, ‘규제비용 감축성과’는 정성지표로서 평가

합 계 활 용 활 용 예 정 미 활 용*

269(100.0) 215(79.9) 49(18.2) 5(1.9)

활 용
활 용 내 용*

실태파악 계획수립 정책집행 성과지표

215(100.0) 196(91.2) 98(45.6) 111(51.6)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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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 등 사전 예측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감축’이 통계적

으로 사후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증거기반 정책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다.

실제 OECD는 2017년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실사보고서에서 “기존 규제에 대해 전

략적인 사후(ex post)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계획을 논의 및 공표”(OECD 2017, p. 14)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담이 큰 규제만 심사하도록 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 개선시 중

앙행정기관이 ‘자체 규제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도

입”(OECD 2017, p.14) 할 것을 핵심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규제평가지표의 경

우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 해당규제의 편익이 여전히 비용을 정당

화하는지”를 평가하며(US EPA 2011), 호주의 경우에도 ‘규제사후심사(post

implementation review)’를 제도화하여 사전에 예측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실제 규제 도

입 후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규제일몰제(sunsetting)’ 운영에 반

영하고 있다(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각종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해당 규제의 비용/편익 예측치를 규제 이후 시점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주관 부처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통계를 취합·

분석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통계청이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적 요소인 규제개혁평가에 있어

‘규제사후심사’ 도입에 필요한 통계 및 품질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때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쟁점인 ‘법령개정’-‘정부업무평가 연계’간 교집합이 도출되며, 제도강

화에 수반되는 분담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 표 2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규제개선 정비 성과

(25점)

부처 규제개혁과제 이행 실적 정량 3.5점

부처 규제개혁 과제 난이도 정성 1.4점

행정조사 과제 발굴실적 정량 1.5점

행정조사 과제 난이도 정성 0.6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답변기한

준수실적
정량 8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답변

충실성
정량 2점

지방정부 규제건의 수용률 정량 1.4점

지방정부 규제건의 개선 노력도 정성 0.5점

인허가·협의간주제수용률 정량 0.6점

인허가·협의간주제 입법 노력도 정성 0.5점

현장 규제애로 건의 수용률 정량 2.5점

현장 규제애로 건의 완료율 정량 2.5점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20점)

신산업 규제애로 건의 수용·

이행 실적
정량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성과(15점)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과제

추진 실적
정량 4점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과제

추진 성과
정성 6점

제도보완 및 향후 계획 정성 5점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15점)

규제심사 절차 준수실적 정량 3점

규제심사 절차 준수 노력도 정성 2점

규제영향분석 내용의 충실성 정성 5점

규제비용 감축 성과 정성 5점

일몰규제 정비 및

등록실적(10점)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 실적 정량 4점

일몰규제 등록 실적 정량 3점

규제등록 이행률 정량 3점

규제개혁 국민소통

실적(5점)

규제개혁 홍보활동 실적 정량 3점

규제개혁 홍보 우수사례 정성 2점

규제개혁 교육(+3점)

교육 참여도 정량 +2점

교육 활성화 노력 정량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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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2013).『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특히, 정책에 대한 통계기반 사후관리 문제는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영향평

가제도에 공히 해당된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 <표 3>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

제화된 영향평가(분석)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사후관리가 법령으로 강제되고 있는 ‘환경영

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뿐 아니라 ‘규제영향분석’, ‘자연재해영향성검토’, ‘갈등영향분석’

등도 재검토 및 실태조사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후관리제도

는 “환경기준치 초과여부의 확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검

증·보정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박지현·최준규 2016, p. 170)이며 “사후환경조

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족도 중대한 문제”(박지현·최준규 2016, p. 171)로 조사되고 있

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지표 뿐 아니라 인구·주거·산업 등 다양한 경제사회지표에

대한 예측을 망라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외 여타 지표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뤄지

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부처에 산재한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지표를 사후관리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통계 호환성 제고’와 ‘성과지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통계청의 역할이 요구된다.

< 표 3 > 정부 영향평가 제도 및 사후관리

구 분 제도화 근거법령 강제력 평가대상 이행점검/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완비

(‘11.7)
환경영향평가법 의무

제6, 7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허가, 인가, 승인

제36조 사후환경조사

교통영향평가
완비

(‘0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의무

제15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 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포함)

제23조 이행확인

제24조 이행 조치명령

제24조의2 사후관리

고용영향평가
완비

(‘09.10)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의무 소관정책

개선권고(고용노동부장

관)

자연재해영향성 검토
완비

(‘05.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협의의무

제5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제6조 이행점검

규제영향분석
완비

(‘97.8)
행정규제기본법 의무

제7조 규제 신설,

강화(입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간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20조,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부패영향평가
완비

(‘0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의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비

(‘11.9)

성별영향분석평

가법
의무 정책

조치기한 30일이내

결과보고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정성 15점
규제개혁 만족도

(10점)
규제개혁 만족도 측정 정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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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갈등영향분석
완비

(‘07.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임의
제10조 공공정책

수립ㆍ시행ㆍ변경
제26조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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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증거기반 정책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지난 10년간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통계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 정책의 입안 뿐 아니라 집행·평가

과정 등 정책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증거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의 품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둘러

싼 부처간 상호작용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를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해당부처 이외에도 각 부처에 산재된 공공데

이터를 제시하고 활용토록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

이한 공공데이터간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부처간 공유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

며 이는 통계청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책입안’시 구비된 통계가 실제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부

처에 피드백하고, ‘정책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지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도운용을 전담하는 통계심사과 뿐 아니라 통계조정/

통계대행/품질진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제공

하는 중장기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외연을 확장하여 규제영향분석·환경영향평가 등 사후관리가 법

제화된 각종 영향평가의 예측치가 정책집행 후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

써 새로운 예측기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계기

반정책평가’ 제도의 강화가 증거기반 정책집행 및 평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

일 때 제도강화 비용에 대한 부처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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